
- 1 -

변경 전 변경 후

제4조(기금의 운용 관리)   

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·관리하

여야 한다.

③ 기금의 융자는 무이자로 한다.

④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

으로 정한다. 

제4조(기금의 운용 관리)   

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

청장”이라 한다)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·관리하

여야 한다.

③ 기금의 융자는 무이자로 한다.

④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

으로 정한다. 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

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

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

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 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

  2.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

  3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

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

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

용기금 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 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

  2.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

  3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

[붙임 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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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

내로 구성하되, 어느 한성이 위촉직 위원 수

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

야 한다.

(이하생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

내로 구성하되, 어느 한성이 위촉직 위원 수

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

야 한다.

  (이하생략)


